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

<개정 2025. 8. 7.> 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

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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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자 성명

 사업장 소재지

 화학물질명
(총칭명, CAS No. 등 화학물

질 식별번호)

 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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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등유해성물질

해당 여부

 [ ] 해당 ([ ] 인체급성유해성물질(  %), [ ] 인체만성유해성물질(  %), 

           [ ] 생태유해성물질(  %))  ※ (  %)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.

 [ ] 해당 없음        [ ] 기타

표시내용

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

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비고

 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

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 

  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년      월       일

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